
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10월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'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

해구제위원회(위원장 환경부 차관)'를 개최하여 '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' 개

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심의·의결했다.

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,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순서로 

500명을 심사하여, 이 중 26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해 총 3,545명이 구제

급여 지급대상자*가 됐다.

* 지급대상(3,545명, 중복제외) = 가습기살균제 피해자(3,487명) + 긴급의료지원(48명) + 진

찰·검사 지원(40명) - 중복자(30명)

추가된 264명은 지난 9월 29일 회의에서 인정한 300명과 동일한 신속심사 기준에 따라 검

토했으며, 법 개정 전과 비교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되고 있다. 

※ 가습기 피해구제위원회 제1차('17.8.)~제18차('20.9.16) 회당 평균 54.6명 인정, 가습기살

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시행 이후(제19차, 제20차) 회당 평균 282명 인정

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,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

예상된다.

특별유족조위금 상향(약4천만원 → 약 1억원)에 따라 기존 지급자에게 지급될 추가 지급액

(평균 6천만 원)의 지급 인원 및 지급액도 확정하여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확대의 

혜택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.

※ 피해자 총 658명, 총 추가 지급액 약 398억 원

지난 회의 시 추가 논의하기로 한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세칙도 확정하여 위원회 의결 과정

이 더 투명해지도록 하고, 결정 과정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 방법도 구체화했다.

최초 담당의사 판정 시부터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까지 신청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

할 수 있도록 하여, 구제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신청자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도록 했다.

※ 신청자는 담당의사에게 대면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, 재심사전문위원회 

회의에 참석하거나, 원격화상회의, 유선통화, 서면 등을 통해서도 의견진술 가능

또한,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 산정 방법도 의결했다. 

※ 폐기능검사(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)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, 다양한 건강피해(후유증 

포함)의 고려를 위해 '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(2016)'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 가능

▷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, 개정법에 따른 신속심사로 264명 추가 

인정

▷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에 따라 기존 지급자 658명에 대해 평균 6천만 원씩 총 398여억 

원 추가 지급 계획 확정



 

위원회 회의록은 개인정보 등의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'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

(www.healthrelief.or.kr)'을 통해 공개된다.

이 외에 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

보고서 및 향후 발간계획, 전문위원회 구성계획 등을 보고받으면서 관계기관의 속도감 있

는 피해구제 추진을 주문했다.

※ 전문위원회 명단(12월 중),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및 향후 발간계획은 '가습기살균제 

피해지원 종합포털(www.healthrelief.or.kr)'에 공개 예정

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"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했지만, 운영단계의 난관은 여

전히 남아 있다.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되, 남아 있는 난관들을 연내에 최대한 해결

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"라며, 

개정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등 상향차액(평균 6천만 원)을 지급받을 예정인 가습기살균

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"가족을 잃은 슬픔을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, 이번 추가 

지급이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"라고 말했다.


